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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21대 국회 전후반기 보건복지위원이자,  

후반기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발표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발달장애인은 25만2

천명(지적장애 21만9천명, 자폐성장애 3만2천

명)으로서, 2018년(23만4천명)에 비해 약1만

8천명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겪는 많은 문제중에 일

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약21만명중 29.3%인 

6만여명만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가 78%로 가장 많았고, 임금 수

준은 월평균 약 1백만원으로 2020년 기준 우

리나라 임금근로자 월평균의 3분의 1에 불과

한 실정입니다.

금년 여름에 최고 시청률 17%를 넘었던 ‘이상

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 우영우는 서울

대 수석 졸업, 변호사 시험 만점을 기록하지만 

자폐장애로 동기생들보다 뒤늦게 취업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장애가 있으면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달장애

인의 취업과 고용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적 대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

하고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일은 소득의 의미도 크지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의미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이야말로 사회적 돌봄과 

사회적 통합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저의 의정

활동 슬로건이기도 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조성열 교수님, 발제

자이신 나운환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시

는 각계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유튜브

를 통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절기상으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立

冬,11.7)도 지나 계절은 겨울을 향해 가고 있

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건강보람 가

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 정 숙

개 회 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오늘 행사가 열리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서정숙 의원님과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그리고 한국장애

인재활상담사협회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좌장을 맡아주신 조성열 나사렛대학교 교

수님,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진행해주실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님과 토론자로 나서주신 김재익 해

냄복지회 이사장님, 김경호 희망을심는나무사회적협동조합 대표님, 전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김무웅 센터장님과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진행될 토론회는 국내 발달장애인 고용정책을 살펴보고,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학계와 부처 

등이 머리를 맞대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증거기반 고용시스템을 구축해 발달장애인의 고용

을 증진하는 한편, 고용의 양적 증가 외에도 직무개발 및 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질적 관리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노동기본권과 국가 책임성 증대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정부는 물론 장애계와 학계, 그리고 국회가 힘을 모아 정책과제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항상 현장에서 제도개선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 국

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 혜 영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증거기반 고용시스템 구축 방안 모

색을 위한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토

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행사 준비를 위해 함께 애써주

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최

혜영 의원님과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김재익 이

사장님,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박경순 대

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

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2021년 발달장애인 등록현황은 25.5만명에 이

르고 있습니다. 이 중 30.1%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노동

을 통한 사회활동과 참여의 기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비

정규직 비율은 80.1%로 취약한 노동환경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

기 위해 ‘증거기반 정책결정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분야에서는 성인

근로자지원사업과 해고근로자지원사업을 운영

하고 있는데 모두 증거기반 정책을 적극활용

해 교육과 훈련, 소득분석 등을 통해 행정데이

터를 이용한 정책결정과 제도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에게 맞는 고용시스템이 구축되고 데이터수집

과 실시간 분석을 통한 개별화 지원정책 실현

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발달장애인 고용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

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국내 여건 속에서 발

달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혜안이 제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

러 저 또한 논의된 고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도

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

들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종 성

축  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이사장 김재익입니다. 

해냄복지회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제안 및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구하고 국내에 

맞는 정책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정책제안하고 2011년 법제화 

되면서 지금은 전국의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 구직자의 일자리 확

대와 취업경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인턴제”를 제안하여 노동부는 매년 400명, 서울시는 30여명, 

경기도는 50여명, 부산은 10여명의 인턴이 매년 취업현장에서 취업경험과 함께 경력을 쌓을 기회

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저희 해냄복지회는 제도의 건의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제도의 문제점 개

선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통해 지원고용을 훈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상

황에서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직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루빨리 발전하여 구축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오늘 발표에 주신 내빈들에게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항상 현장에서 제도개선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 국

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이사장  

김 재 익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박경순 회장 인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이 가슴으

로 애도하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에게 깊

은 애도를 표하며 제가 감히 유족분들의 슬픈 

마음을 가름할 수 없으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인사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중증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 제

공,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하는 해냄복지회와 저희 협회가 공동으로 주

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

각하고 있으며, 본 토론회가 성사되기까지 물

심양면으로 준비해주신 김재익 이사장님을 비

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현존하는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정

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기에 본 

토론을 기점으로 발달장애인의 고용 관련 새

로운 서비스 정책의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생

각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 관련 법률과 

제도로써 영역별 다양한 장애 정책이 계획, 추

진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달성하였으나 발달

장애인의 욕구체계에 따른 개별화된 고용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시도가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도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 인

식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노동조건

과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본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이 개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본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주최로 참여해주신 서정숙 의원님, 최혜영 의

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좌

장과 발제를 맡아주신 조성열 교수님, 나운환 

교수님, 정부와 현장에서 참여해주신 토론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

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고 중증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

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장애인재

활상담사분들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토론회

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여러분께 가

정의 건강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회장  

박 경 순

인 사 말





주제발표 : 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 방안 01p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토론 1 :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써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1p 

발달장애인 고용정책과 서비스의 변화 필요성
김무웅 (前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센터장)

토론 2 : 사회적기업 기반의 발달장애인 고용방안 모색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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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10 2015 2020

남

(발달)

남

(전체)

여

(발달) 

여

(전체)

계계

((발발달달))

계계

((전전체체))

남

(발달)

남

(전체)

여

(발달) 

여

(전체)

계계

((발발달달))

계계

((전전체체))

남

(발달)

남

(전체)

여

(발달) 

여

(전체)

계계

((발발달달))

계계

((전전체체))

남

(발달)

남

(전체)

여

(발달) 

여

(전체)

계계

((발발달달))

계계

((전전체체))

1-14세
21,334
(22.1)

36,126
(2.81)

9,566
(16.5)

19,780
(2.4)

30,900
(20.0)

55,906
(2.7)

22,141
(18.3)

37,053
(2.5)

10,112
(16.6)

20,647
(2.0)

32,253
(18.3)

57,700
(2.3)

21,021
(15.9)

31,971
(2.2)

9,237
(11.8)

17,269
(1.7)

30,258
(14.3)

49,240
(2.0)

27,179
(17.3)

38,844
(2.6)

11,234
(12.3)

19,275
(1.7)

38,413
(15.5)

58,119
(2.2)

15-39세
51,121
(53.0)

237,2
67

(18.5)

30,347
(52.3)

99,088
(12.1)

81,468
(5522..77)

336.3
55

(1166..00)

59,360
(49.0)

240,5
03

(16.4)

33,865
(55.8)

102,3
11

(9.8)

93,225
(5522..99)

342,8
14

(1133..66)

73,280
(55.4)

195,3
74

(13.5)

39,655
(50.5)

91,649
(8.8)

112,9
35

(5533..66)

287,0
23

(1111..55)

82,784
(52.8)

166,2
11

(10.9)

43,226
(47.4)

86,009
(7.7)

126,0
10

(5500..88)

252,2
20

(99..66)

40-55세
17,677
(18.3)

441,54
9

(34.4)

12,895
(22.2)

199,1
07

(24.3)

30,572
(19.8)

640,6
56

(30.4)

26,032
(21.5)

490,3
81

(33.4)

10,888
(17.9)

227,5
16

(21.7)

36,920
(20.9)

717,8
97

(28.5)

25,715
(19.4)

420,7
27

(29.1)

19,818
(25.3)

184,7
08

(17.7)

45,533
(21.6)

605,4
35

(24.3)

29,084
(18.6)

335,4
63

(22.1)

22,416
(24.6)

148,0
71

(13.3)

51,500
(20.8)

483,5
34

(18.4)

56세 이상
6,288
(6.5)

569,1
47

(44.3)

5,245
(9.0)

502,8
25

(61.3)

11,533
(7.5)

1,071
,972

(50.9)

13,731
(11.3)

700,3
96

(47.7)

5,874
(9.7)

698,5
05

(66.6)

19,605
(10.8)

1,398
,901

(55.6)

12,377
(9.3)

798,8
71

(55.2)

9,762
(12.4)

749,8
37

(71.9)

22,13
9

(10.5)

1,548
,708

(62.2)

17,666
(11.3)

980,7
42

(64.5)

14,321
(15.7)

858,4
11

(77.2)

31,987
(12.9)

1,839
,153

(69.9)

계
96,420
(100)

1,284
,089
(100)

58,053
(100)

820,8
00

(100)

154,4
73

(100)

2,104
,889
(100)

121,2
64

(100)

1,468
,333
(100)

60,739
(100)

1,048
,979
(100)

182,0
03

(100)

2,517
,312
(100)

132,3
93

(100)

1,446
,943
(100)

78,472
(100)

1,043
,463
(100)

210,8
65

(100)

2,490
,406
(100)

156,7
13

(100)

1,521
,260
(100)

91,197
(100)

1,111
,766
(100)

247,9
10

(100)

2,633
,0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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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지적적 정신 자자폐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뇌전증 기타

구직자

1982∼1990 100.0 61.7 - 2.4 28.8 22..33 - -- - - - - - - - 4.8

1991∼1999 100.0 71.5 - 3.0 14.2 1111..33 - -- - - - - - - - -

2001∼2003 100.0 53.7 5.8 5.5 14.4 1155..11 3.8 00..11 1.0 0.2 0.03 0.01 0.03 0.03 0.1 0.1

2010∼2012 100.0 41.11 6.97 7.64 9.92 1122..6688 5.33 00..6666 1.24 0.30 0.21 0.2 0.2 0.19 0.77 12.67

2016-
2018

공단 100.0 37.3 8.9 8.6 10.9 2211..77 5.9 11..99 2.3 0.2 0.2 0.3 0.2 0.2 0.8 0.6

개발원 100.0 12.1 4.8 8.5 8.02 5555..11 4.02 66..22 0.7 0.1 0.06 0.07 0.08 0.04 0.3 -

2019-
2021

공단 100.0 35.0 8.0 8.6 10.7 2233..99 6.1 22..22 2.8 0.3 0.2 0.4 0.2 0.2 0.7 0.7

개발원 100.0 9.98 4.35 10.20 8.16 5555..1155 3.86 66..8833 0.63 0.07 0.05 0.09 0.05 0.07 0.32 0.19

취업자

1982∼1990 100.0 68.4 - 1.4 24.4 22..44 - -- - - - - - -0.7 - 3.6

1991∼1999 100.0 65.5 - 1.4 22.7 1100..44 - -- - - - - - - - -

2001∼2003 100.0 49.9 4.5 3.6 22.0 1155..88 3.3 00..11 0.5 0.1 0.01 0.01 0.02 0.02 0.03 0.1

2010
∼

2013

공단 100.0 43.43 6.53 8.85 14.03 1177..0022 5.39 00..8877 1.18 0.26 0.20 0.15 0.23 0.17 0.65 1.04

개발원 100.0 24.3 4.8 13.3 13.9 3344..66 5.7 11..22 0.8 0.1 0.2 0.2 0.1 .0 0.6 -

2016-
2018

공단 100.0 32.6 7.0 8.8 11.6 2288..55 5.5 22..33 1.6 0.2 0.1 0.3 0.2 0.2 0.6 0.5

개발원 100.0 15.9 5.0 13.1 9.9 4466..55 4.2 33..88 0.7 0.12 0.09 0.08 0.13 0.06 0.26 0.03

2019-
2021

공단 100.0 29.6 6.4 10.1 10.4 3300..99 5.4 33..00 2.1 0.2 0.2 0.4 0.2 0.2 0.4 0.9

개발원 100.0 15.51 5.24 9.83 10.54 4488..3311 4.28 44..4400 1.03 0.09 0.12 0.13 0.04 0.14 0.34 -

직종별

구직자 취업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관리직 2.2 2.0 1.8 1.3 1.7 1.7 0.9 1.0 0.6 0.3 0.7 0.5

경영, 회계, 
사무 관리직 19.9 25.7 26.0 22.7 23.7 22.0 11.1 10.8 19.5 18.0 23.5 20.9

금융 및
보험관련직 0.2 0.2 0.2 0.2 0.2 0.2 0.1 0.1 0 0.2 0.3 0.2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연
구 관련직

0.6 0.6 2.7 2.8 2.8 2.6 0.2 0.1 1.0 0.5 1.2 0.8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0.1 0.0 0.1 0.1 0.1 0.1 0.0 0.0 0.0 0.0 0.0 0.0

보건 및
의료 관련직 2.5 3.6 1.9 2.4 2.1 2.4 2.1 3.3 2.7 5.6 4.3 4.0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0 3.0 2.8 6.0 6.5 5.7 0.6 0.6 0.4 1.8 2.4 1.9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2.1 2.2 1.5 1.5 1.6 1.8 0.5 0.8 0.5 0.3 0.4 0.4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2 3.4 3.6 3.8 3.9 3.8 1.8 1.9 1.9 1.3 1.0 0.8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5 2.1 3.3 2.4 2.7 2.3 2.3 2.6 2.5 3.4 1.8 1.9

경비 및
청소 관련직 23.2 21.0 24.1 21.2 21.1 20.3 17.2 19.0 22.8 18.1 22.1 28.4

미용, 숙박, 
여행, 오락및
스포츠관련직

1.1 0.8 1.2 0.8 1.2 2.0 1.2 0.5 1.1 1.0 2.0 1.8

음식서비스
관련직 4.3 4.7 5.2 5.9 6.0 5.9 4.8 6.2 4.3 5.7 3.1 2.9

건설관련직 4.1 1.8 1.6 2.0 1.9 1.8 0.6 0.3 0.7 0.5 0.3 0.9

기계관련직 3.2 2.6 2.8 2.6 2.3 2.2 2.5 1.8 1.8 1.0 0.8 1.1

재료관련직
(금속·유리·

점토및
시멘트)

0.7 0.7 0.7 0.8 0.9 0.6 0.5 0.3 0.3 0.2 0.1 0.1

화학관련직 0.4 0.4 0.5 0.7 0.4 0.5 0.4 0.6 0.4 0.5 0.2 0.7

섬유및의복
관련직 0.8 0.5 0.6 0.7 0.6 0.5 1.4 0.7 0.9 0.7 0.6 0.6

전기, 전자
관련직 4.1 3.9 3.4 3.7 3.0 2.7 1.9 2.1 1.4 1.6 1.4 1.4

정보통신
관련직 1.0 0.9 0.2 0.3 0.3 0.3 0.4 0.3 0.0 0.0 0.0 0.0

식품가공
관련직 1.6 1.7 1.3 1.4 0.9 1.1 1.9 2.7 1.9 2.5 1.2 0.9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

단순직

21.2 17.0 13.8 16.0 15.1 16.2 15.6 14.6 12.2 13.5 12.5 12.1

농림어업
관련직 0.7 0.6 0.7 0.7 0.9 1.0 0.4 0.5 0.2 0.3 0.2 0.2

미분류 0.0 0.0 0.0 0.0 0.0 2.3 31.5 29.2 22.9 22.9 19.7 17.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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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써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고용정책과 서비스의 변화 필요성

김무웅(前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센터장)

장면 # 1 : 뷰티풀마인드 출신 발달장애 전문음악인

지난 2022년 6월, 30여 년 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물리치고 설립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의 공연장, 세라믹팔레스홀에서는 뷰티풀마인드
라는 자선음악단체 주관의 뜻깊은 음악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 발달 및 지적장
애를 가진 다수의 음악인들이 그들의 탁월한 연주 실력을 뽐냈다. 그들은 주로 
음악대학교수 등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뷰티풀마인드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 한
국예술종합대학교 등 대한민국 유수의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민간 기업에서 장
애인표준사업장 형태로 설립한 기업 산하 연주단에 근무하는 전문 음악인들이
었다. 아마도 지금까지 필자가 감상했던 음악공연 중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을
까 회고해 본다.   

장면 # 2 : 보호작업장을 다니다 20년째 외식보조원으로 일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지적장애인 

1996년, 서울시남부장애인복지관에는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보호작업장과 지적장애인들이 중심이 된 또 다른 보호작업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지체와 청각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아주 손이 빠른 숙련된 자폐성장애
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 당시에도 최저임금의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
았다. 지적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인근 구로공단 전자회사로부터 하청 받은 전자
제품을 하루 종일 열심히 조립해도 한 달에 점심값을 제대로 채우기 힘들 정
도로 임금이 박했다. 그나마 작업능력이 우수했던 몇몇 지적장애인은 10만원
이 넘는 월급을 받기도 했다. 필자는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지적장애 근로
자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녀는 벌써 20년째 중견 외식업체에서 일하
면서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홀로 고령의 어머니까지 부양하며 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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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 3 : 다시 소환된 2001년 ‘공공건물 환경미화원 프로젝트’

200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훈련장에서
는 일군의 지적장애인들이 열심히 환경미화원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인근의 토
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습까지 참여했다. 그리고 그들 대부
분은 시범훈련을 마치고 자신들 주거지의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취업했다. 영
향력 있는 3선의 모국회의원의 도움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공
공기관과 용역업체, 그리고 취업한 지적장애인의 계약서에 ‘소속 환경미화원 
중 일정 수 이상은 (지적)장애인으로 고용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시키는 성과
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게 취업했던 환경미화원들은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직업유지를 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른다. 

위의 세 장면은 199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발달장애인 취업 현장의 단면
들이다. 26년 전부터 근래의 일을 회고하는 이유는 직업재활 및 장애인고용 
전문가로써 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과연 발달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환경과 현황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쯤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 있는 성찰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준 (사)해냄복지회 김재익이사장과 임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
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 때나 지금이나 과연 얼마나 바뀌고 
발전했을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만큼 진심으로 발달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
해 노력해 왔는가? 하는 다소 감성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
예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분명 발달장애인 고용분야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
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앞서 언급한 뷰티풀마인드 출신의 전문음악인들, 그
리고 20년째 외식분야에서 외길을 걸으며 어엿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발달장
애인의 모습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만, 정작 바뀌어야 할 부분, 좀 더 신경
을 쓴다면 일부 직업능력이 우수한 소수 장애인의 성공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다수가 보편적인 권리로써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와 
‘공공정책’ 두 측면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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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가?

1) 근거 기반 서비스 실천(EBP : Evidence Based Practice) 체계 마련이 필
요하다.  

보통 근거 기반 서비스 실천(EBP : Evidence Based Practice)의 핵심 3요
소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근거기반 서비스 실천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관련 데이터 축적과 연구 활동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근거자
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서비스를 실천하는 실천
가들의 전문적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 또한 중요하다. 바로 현장 실천
가들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인데 이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육시스템의 존재여부와도 직결되어
있다. 즉, 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 그리고 전문자격제도, 전문가 향상교육
(Continuing Education)의 실효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수요자, 즉 장애당사자들의 가치(values), 욕구(needs), 기대(expectations), 
희망사항(wants), 환경(circumstances) 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
제 서비스 실천에 반영했는지의 여부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는 이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서비스 제공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근거 기반 서비스 실천의 핵
심 3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현장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장애인고용, 직업재활, 지원고용의 체계적인 원리와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
로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국내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효과적인 직
업재활 방법론으로써 지원고용이 광범위하게 소개됐다. 2000년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시에는 이 지원고용이 독립된 법조항으로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실천현장에서 적용됨으로써 그 효과를 입
증해내고 있는 중이다. 실제 발제자가 제시한 발달장애의 고용상황 데이터에서
도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지원고용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지원고용의 기본 원리와 절차, 즉 사업체 측면과 장애인 측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직업재활 및 장애인고용서비스 질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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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될 것이다. 구직상담, 구인업체개발, 적합직무개발, 훈련 및 지원모델 개
발, 직업평가,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매칭시스템, 직업배치, 사후지원 등의 일련
의 과정이 단순한 도식과 절차가 아니라 각 단위에서 보다 근거 중심의 과학
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성공적인 모델로써 지원
고용, 더 나아가서 직업재활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지원자로써 부모 및 가족, 그리고 사업주와 작업동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증의 장애로 인해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
는 발달장애인의 고용과정은 결코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지원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은 단순히 고용현장에서 숙련된 노동만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는 사업장에서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의 생활 또한 건강하게 유지될 때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런 측면에서 발달장애인고용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원세력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재활 과정에
서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직장동료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친구 등 조력자들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발달장애인 교육, 
복지,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러 부모단체의 역
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국가정책의 변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뿐
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녀들의 믿음직한 지원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 또한 부모와 가족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
어 현장의 서비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반드시 부모와 가족
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경주해
야 하고 이를 위해 그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1)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 현장에서 그들의 고용현실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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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만큼 발달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다. 국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동부 산하의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복지부 산하의 장애인개발원, 지역사회 직업재활시
설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등은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
애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낮은 장애인 고용율과 평균임금 등의 수치를 고
려한다면 여전히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장면 # 3에서 언급된 ‘지적장애인 공공건물 환경미화원 직무’
만 하더라도 만약 그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공공건물 환경미화원 
직무에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할당고용(quater system)을 명문화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상당수 중증장애인들이 좋은 근로환경과 조건 하에서 공공청사
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국가의 
법률적, 정책적 개입과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안정
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은 넓어질 것이다.   

2) 공공정책의 전면적 재고(再考)를 통한 통합적 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정책의 전면적 재고는 바로 노동-복지-교육으로 분화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의 기존 틀에 대한 문제제기다. 사실, 이러 맥락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과 그 효율성 논의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제기돼왔
던 문제다. 실제 일반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보다 종합적
이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정
부의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교육 정책 및 서비스의 분리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또한, 정책과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서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장애
인, 그리고 그들의 고용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노동-복지-교육의 정책 및 지원서비스가 보다 통
합적으로 연계·조정될 필요가 있다.   

3) 인권중심 패러다임 변화에 끌려가는 정책이 아니라 이를 선도적으로 추동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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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교육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의 인권을 보장하고자하는 패러다임은 보편적인 흐름이 된지 오래다. 다만 장
애인의 노동권, 복지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국가와 사회의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로 인식하는 측면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정책과 서비스는 인권중심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추
동해야 한다. 

이미 일(work)의 개념도 사회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덕분에 재택근무가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다. 일찍이 독일출신 여성 정
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그녀의 저서 「인간의 조건」 에서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의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그녀는 기존
의 제한적인 노동의 개념에 문화예술활동, 놀이, 그리고 학습을 포함한 광의의 
일(work)의 개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가치(급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국가와 정치권은 이미 ‘기본소
득’의 개념을 논한 지 오래다. 일부 지자체와 정부부처도 다양한 형태의 수당
을 명목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고용정책에
서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게 발상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정한 사업체
가 고용을 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정시간 정해진 노동을 해야만 급여를 받는 
전형적인 노동과 임금의 개념을 탈피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노동
과 임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짧은 토론문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
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4)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노동시장에
서의 장애인고용율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고용을 포함 모든 장애정책과 서비스는 그 사회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인식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아무리 좋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
해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할 우리 사회가 장애
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장애당사자를 바라보고 
대한다면 결코 그들의 통합고용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취업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
애를 가진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그곳에서 안정
적인 고용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갖지 않은 근로자들과 함께 어울
려 일하는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지금의 낮은 일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18



반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율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이 노동현장에서 소수
의 장애인근로자가 아니라 다수 근로자로써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
라고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삶의 문제, 고용과 복지, 교육을 포함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법은 결코 간단치 않다.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것은 단순히 고용 영역에서만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기본
권의 보장,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의 해법은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고용은 더 이상 국가의 시혜적 차원의 고용복지정책
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가져야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 ‘모
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우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국가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국가는 우리의 근로권 보장과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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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사회적기업 기반의 발달장애인 고용방안 모색



일자리제공형 2,284개 66.5%

기타형(창의혁신) 396개 11.5%

지역사회공헌형 288개 8.4%

사회서비스제공형 263개 7.6%

혼합형(일자리&서비스) 205개 6%

합계 3,436개 100%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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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자수

비취약계층

근로자

(41.3%)

취약 계층(58.7%)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기타 계

64,398명 26,572명
23,551명

(62.1%)

8,645명
(22.9%)

3,353명

(8.9%)

2,277명

(6.1%)
37,8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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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채용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기 업 실 지출액

주5일 하루4시간

정규직 근로자

월급 1,100,000원

퇴직금 별도, 
4대보험 회사부담금 별도

정규직

일반

고용

계속 지원

남성 60% or 최대 60만원

여성 60% or 최대 80만원

고용 조건별 충족 시

1년 720만원 지원

사업주 지급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월 600,000원 (12개월간)

퇴직금 +

4대보험 회사부담금 +

지원금 제외한 임금

남성 600,000원

여성 660,000원
671,000원

2022년 최저임금
일 4시간 근무 / 주5일근무

월105시간

일 6시간 근무 / 주5일근무

월 156시간

일 8시간 근무 / 주5일근무

월209시간

9,160원 961,800원 1,428,960원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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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채용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기 업 실 지출액

주5일 하루4시간

정규직 근로자

월급 1,100,000원

퇴직금 별도, 
4대보험 회사부담금 별도

정규직

사회적기업

고용

예비 2년간 / 인증 3년간

발달장애인 고용 시

인건비 60% 지원

(예비 경우 70%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

해당 근로자는

중복 지원 안됨.

퇴직금 +

4대보험 회사부담금 +

지원금 제외한 임금

인증 660,000원 (3년간)

예비 770,000원 (2년간)
611,000원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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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현재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 대책

김재익(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이사장)

  ‘발달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20년째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상황 및 사회구조적 문제를 되짚어주시고, 공
공과 민간 그리고 사회 고용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주제발
표문으로 제시해주신 나운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번 토론회는 증거기반 중심에서 고용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현 시스
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본 토론자는 현재 발달
장애인의 취업유지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직무지도원서비스’를 제시하여 발달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한다.
  본래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이 핵심적 직무를 이해한 상태
에서, 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보조적 직무를 요청함으로써 당사
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데 있다. 2019년도부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는 양적인 고용확대에 초점을 맞춰 발달장애인
에게도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받
고 있는 장애인 유형 중 발달장애인이 201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수(2019년~, 장애유형 서비스 이용률 비교순위 1위(2021년도 발달장애인 
57.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핵심 직무를 파
악한 상태에서 근로지원인에게 부수적 업무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발달장
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기 전 전문적 근로지원인의 양성을 통한 매칭 
또는 사업체의 장애인식 제고 등이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 결과 근로지원서비
스를 받는 발달장애인 대상의 부정수급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제도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유지 및 활성화에 맞지 않는 지원
서비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1)  2021.11. 근로지원인사업 관리자 간담회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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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 사례의 부정수급 문제는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는 다수의 보호작업장, 문화 및 체육 영역 등에서 우후죽순으로 현재 발
생하고 있다. 실례로 보호작업장, 카페 등 장애인사업장에서는 기능이 좋은 인
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아 매일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전적으로 근로지원인이 핵심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는 
발달장애인의 근로지원인서비스 부정수급 및 부적합 매칭 사례를 구분하여 작
성한 것이다.  

○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부정수급 및 부적합 매칭 사례

1) 보호작업장 내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매칭된 근로지원인이 자신의 이용
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물품생산 근무를 하기도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
혀 알지 못한 채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이는 근로지원인서비스와 맞
지 않게 근로지원인이 근무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되며,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에게 직무를 지도할 전문가가 배치되고 있지 않은 사례임.

2) 발달장애인이 체육 선수 및 예술인으로 활동하지 않고 취미로 헬스장 건강 관
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직무로 분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발
달장애인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지원인을 매칭하는 사례 발생함으로써, 발달
장애당사자가 건강관리를 받는 헬스장의 헬스트레이너를 근로지원인으로 매칭하
였고, 근로지원인 급여는 헬스장 운영비로 사용됨으로써, 이는 발달장애인의 체
육 및 예술 재능 등 개인별 특성에 맞게 개발된 직무가 아닌 수를 늘리기 위한 
직무로써 부정수급 사례임.

 사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지원인을 직무지도원의 
대체인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직무지도원은 발달장애인의 지
원고용에 있어 정말 중요한, 최고로 의미 있으며, 중요한 지원인력으로 재활상
담 전문가가 반드시 해야 하며, 고용 후 현장훈련과 직무조정, 직무분석, 작업
장 밖 외부지원, 기타 생산적 일 지원 등을 지원하는 현장훈련 전문가로 근로
지원인과는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발달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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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및 정책적 측면으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무지도원’ 제도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춰 지원서
비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주제발표문에서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 방안으로 제시해주셨던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전환(IWRP)’과 ‘맞춤형 서
비스 방식 개발 및 적용’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원의 전문적 지도
하에 [① 적합 직무개발과 탐색 → ② 직무지도(현장훈련을 통한 지원고용 등) 
→ ③ 직무조정과 지원서비스, 고용주 협상 → ④ 고용 → ⑤ 취업 후 적응지
도] 단계로서 전문성을 가진 직무지도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로써 발달장애인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제발표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책적 측면에서 공공영역의 발달장애
인 직무에 맞는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류정리 및 복사(즉, 발달장애
인들이 교육을 통해 잘할 수 있는 직무) 등으로, 단기계약 및 무기계약이 아닌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공공영역에서 
적합한 직무에 배정받고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는 장애특성 및 개인별 특
성에 맞춰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재활전문가 부재가 최고의 어려운 점), 2021
년 이후 공단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는 유형은 발달장애인이 과반을 넘어
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앞에서 보는 것처
럼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부정수급 사례 등에서 보듯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에 맞는 직
무지도원 제도의 개선 및고용확대를 위한 외국 선진국처럼 지원고용정책이 취
업으로 정착화하기 위해 한국적 모델을 개발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발달
장애인에 맞는 직무개발을 통해 공공영역에서부터 민간영역 그리고 사회고용 
등 다양한 직종개발을 통한 직무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33

토론 3 : 현재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 대책

















한한국국에에서서 발발달달장장애애인인 등등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
제제도도의의 현현실실화화 방방안안 정정책책제제안안서서

정정리리::  김김재재익익,,  윤윤희희정정,,  백백진진주주

부록

11..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이이란란??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핵핵심심내내용용

첫째, ‘통합지향적이고 정상화’에 입각한 가치구현.

둘째,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 등’

이라 함)을 주요 대상으로 함.

셋째, ‘직무지도원(Job Coach)’에 의해 지속적, 집중적 지원.

넷째, ‘배치(고용)이후 근로기준법에입각한 통상적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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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이이란란??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 적적용용 과과정정((미미국국))

1984년 발달장애인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1986년 재활법 개정(The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지지원원고고용용의의 개개념념 최최초초 도도입입
발발달달장장애애인인 등등을을 포포함함한한 중중증증장장애애인인,,  비비장장애애인인과과 함함께께 일일하하는는 장장소소,,  임임금금을을 받받는는 작작업업수수행행,,  필필요요한한 지지원원 제제공공

제제도도적적으으로로 정정착착하하게게 된된 계계기기
미미국국의의 5500개개 주주 전전역역에에 지지원원고고용용을을 위위한한 재재정정적적 지지원원 시시행행

22..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배배경경과과 개개념념

11))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배배경경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의 등장

장애인을 특수한 사람이 아닌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함.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운동의 영향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결정한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책임을 짐.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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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개개념념

지지원원고고용용 ==  ““  선선 배배치치((고고용용)) –– 후후 훈훈련련 ””

22..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배배경경과과 개개념념

유유급급고고용용
(paid 

employment)

통통합합작작업업장장
(integrated 

workshop)

지지속속적적

지지원원
(ongoing

support)

고용된 순간부터
통상적 임금 지급

비장애인이 주를
이루는 작업장

고용 이후에도 필요에
따른 전문적 지원

22))  지지원원고고용용의의 개개념념

출처 : (EASE, 2011) |Resources(base-uk.org)

사업주 구직자

재활
전문가

Understanding 
needs

Getting to know 
the person

Getting to know 
the job

Agreeing a plan 
together

Getting the right 
worker

Getting the 
right job

Arranging the right support

Developing a career

22..  지지원원고고용용의의 배배경경과과 개개념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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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미국국 지지원원고고용용제제도도 체체계계와와 효효과과

11))  미미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 과과정정

• Supported Employment

Supported Employment It’s Not Just a Job! 
At Continuum of Colorado, 
we believe that working should be
more than just a job. 
Meaningful work is a fundamental human 
need that applies to everyone. 
A job promotes independence, 
a sense of purpose, 
self-respect, and quality of life. 
This is why we take an individualized 
person-centered approach […]

출처 : https://www.continuumcolo.org/supported-employment/

33..  미미국국 지지원원고고용용제제도도 체체계계와와 효효과과

22))  미미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 제제도도의의 효효과과

• 지지원원고고용용 제제도도의의 확확장장

-- 1986년 약 1만명 참여 → 1993년 약 10만 5천명 참여

• 장장애애인인 소소득득수수준준 향향상상

-- 지지원원고고용용 참참여여자자 ::  550000%%이이상상의의 연연간간 소소득득증증가가

• 연연방방정정부부 지지원원에에의의 의의존존도도 감감소소 ::  재재활활서서비비스스청청((11999911))

-- 초초기기 단단계계 ::  5533%%↑보보충충적적 소소득득보보장장((SSSSII)),,  사사회회보보장장 장장애애보보험험((SSSSDDII))  수수혜혜자자

-- 종종결결 단단계계 ::  3300%% 연연방방정정부부 프프로로그그램램 의의존존

이이는는 참참여여자자의의 약약 11//44((2233%%))는는 지지원원고고용용을을 통통한한 소소득득향향상상으으로로 재재정정적적 자자립립

을을 이이룸룸..

2233%%  감감소소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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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미국국 지지원원고고용용제제도도 체체계계와와 효효과과

22))  미미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 제제도도의의 효효과과

2233%%  감감소소

Sustaining the Long-Term Effects of Supported Employment for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psychiatryonline.org)

11)) 지지원원고고용용 과과정정

출처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1_03_02.jsp, 

44..  한한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과과 현현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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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지원원고고용용 취취업업 실실적적

44..  한한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과과 현현실실

(1) 3~7주간 훈련비를 받고 일해야
하는 부분 및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거부감
존재.

(2) 참여인원 대비 낮은 취업인원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개별맞춤
직무배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부족 등)…

<표1> 제68차 정보공개 청구건 회신, 2p

22)) 지지원원고고용용 취취업업 실실적적

44..  한한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과과 현현실실

*취업인원 : 당해연도 근속자를 제외한 신규 취업인원(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음)

<표2> 제68차 정보공개 청구건 회신, 3p

(1) 전체 취업 장애인 중 지원고용

취업인원이 20%이상을 차지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취업에

지원고용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 개 인 에 게 맞 는

개별고용계획수립을 통한 직무

배치와 고용에 대한 보장이 아닌

훈 련 으 로 시 작 한 다 는 점 ,

고용보장을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의 미비한 점이 있음.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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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우리리나나라라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문문제제점점

(1) 지원고용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지원고용을 직업준비 과정이나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함

사사례례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제도의 실시에 필
요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1.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2.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3.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지원고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4..  한한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과과 현현실실

33))  우우리리나나라라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문문제제점점

(1) 지원고용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지원고용을 직업준비 과정이나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함

사사례례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실행규정

제36조(현장훈련) ① “현장훈련”이란 사전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이 직무지도원이
배치된 통합된 환경의 작업장에서 직무기술 습득과 직장적응력 향상을 통해 취업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과정을 말한다.

제38조(훈련수료)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현장훈련을 모두
마쳤거나, 사전훈련을 포함한 총 훈련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1일 미만의 끝수는
올린다)하고 현장훈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훈련수료”로 처리
한다. 다만, 조기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석일수에 상관없이 “훈련수료”로 처리
한다.

제39조(결과 확인 및 조치)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훈련수
료 후 7일 이내에 취업여부 등 훈련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4..  한한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과과 현현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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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우리리나나라라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문문제제점점

(2) 직무지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부족

작업지도원 및 근로지원인을 직무지도원의 대체 인력으로 이해함.

직직무무지지도도원원의의 역역할할

직업배치 현장훈련 지속적 평가 사후지도

핵심적 직무파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에게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44..  한한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과과 현현실실

33))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문문제제점점

지원고용정책에대한
현장의 실증연구 부족

지원고용정책 의미 왜곡 
및법률상훈련으로정의

직무지도원
교육수준이낮아
전문가기준미달, 
열악한임금수준
과배치의어려움

발달장애인의
낮은 생산성

사업주
관심↓

지원고용정책
개선방안
모색필요

44..  한한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과과 현현실실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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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우우리리나나라라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개개선선 과과제제

(1) 지원고용정책의 개념 재정립

- 지원고용정책의 배경과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지원고용 시행 시, 배치 전 근로계약 먼저 수립하고,

그 후에 직무지도원을 통해 현장훈련을 받도록 함

(2) 지원고용정책 운영절차 개편

- 지원고용 시행 전 단계 추가 신설

- 집중적인 재활전문가 개입을 통해 재활상담 및 직업평가 시행

- 상담과 평가의 결과로 개별재활계획 수립

44..  한한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과과 현현실실

44)) 우우리리나나라라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의의 개개선선 과과제제

(3) 재활전문가 양성 및 배치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유경험자에게 직무지도원 자격 부여

- 직무지도원 교육 과정에 실습 과정 포함

(4) 사업주 인식개선

- 발달장애인 고용을 원치 않는 사업주에 대한 문제 극복

44..  한한국국의의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과과 현현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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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한한국국형형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 모모델델 제제안안

1) 중증장애인 인인턴턴제제 모델

- 국내는 외국과 달리 노노동동유유연연성성이 떨어지므로 단기계약 조건제시 필요

현현장장훈훈련련

•장애유형에따라직무지도원배치

•직무지도원과함께현장훈련시행

•현현장장훈훈련련시시11인인당당11고고용용인인정정

인인턴턴채채용용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함

•최저임금으로고용가능(회사부담)

•인인턴턴으으로로채채용용시시11인인당당33고고용용인인정정

정정규규직직 채채용용

•인턴종결이후, 재활전문가와

사업주간협의

•협의결과에따라최종채용여

부결정

2) 한국형 지원고용 제도 시범사업 진행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고용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공단 및 지자체가 주체가

아닌 민간영역에서 개편된 지원고용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여 성공적 효

과성 입증 후 공공영역으로 확산예정임.

55..  한한국국형형 지지원원고고용용정정책책 모모델델 제제안안

수행기간 3~5개년도

필수인력

장애인재활상담사 1명
직업능력평가사 1명

Job Coach 2명
업체개발및
직무분석사

1명

예산방식 상향식(Bottom-up)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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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마마무무리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7조

: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일할 권리”

발달장애인 등의
생산성 향상

직업유지
+

고용활성화

직무지도원임금향상

선배치 후훈련확보

사업주지원등다양한
지원체계

재활전문가조직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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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한국에서 발달장애인 등의 지원고용 제도의 현실화 방안 정책제안서










